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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란?

-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

실무 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만 운영(월 최저임금액의 75% 이상 실습비 지급)

운영 시기 실습 기간
인정 학점

(2015학번 이전)
인정 학점

(2016학번 이후)

- 하계 방학(6~8월)

- 동계 방학(12~2월)

1개월

2개월

3학점

6학점

3학점

6학점

- 1학기(3~6월)

- 2학기(9~12월)

3개월

3개월 2주

15학점

17학점

13학점

15학점

※ 2024학년도 동계 운영 일정: 2024. 12. 23.(월)~2025. 3. 2.(일), 1개월 또는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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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3, 4학년 재학생

- 2학년 2학기 재학생, 휴학생, 졸업 유예 학생 신청 불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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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형태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 기준

- 실습기관이 주 5일제인 경우 동일하게 주 5일 기준으로 운영

▪실습기관의 전일제 형태 기준

- 실습기관이 일 8시간인 경우 동일하게 일 8시간 기준으로 운영

- 실습기관이 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으로 실습기관의 전일제 형태와 동일하게 운영

※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1주 5일(1주 40시간)으로 운영

실습지원비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

- 교육 시간 비율(10~25%이하)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월 환산액 기준)의

최소 75%(2024년 1,545,555원, 2025년 1,572,203원) 이상으로 운영

- 교육 시간 비율이 25%를 초과하더라도 최저임금(월 환산액 기준)의 최소 75%

이상으로 실습지원비 지급 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음

- 교육 시간 비율에 따라 실습지원비 기준 적용

교육 시간 ▪총 실습 시간의 최소 10% 이상, 최대 25% 이하

서식
▪교육부 표준 서식 적용

- 운영 계획서, 협약서, 출석/평가표의 경우 교육부 표준 서식으로 운영

기타
▪근로계약 체결: 실습지원비 최저임금 100% 이상 적용 시 가능. 단, 근로계약 체결 시

4대 사회보험(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모두 가입해야 함



현장실습학기제 인정 기준

현장실습학기제 인정 기준

- 1일 6~8시간(실습기관의 전일제 형태), 1주간 5일(30~40시간)을 기준으로

1·2학기는 3개월 또는 3개월 2주, 하계·동계는 1개월 또는 2개월 실시

- 실습을 실시하지 않은 (공)휴일, 참정권 행사일, 실습기관 휴무일, 연가 사용일 등

- 출석 일수 미달 시 인정 불가: 1개월 20일 미만, 2개월 40일 미만

- 학생의 실제 출석일을 집계하여 현장실습학기제 인정 가능 여부 파악

현장실습학기제 출석 인정 제외 일(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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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의 전공 분야와 연관되어 전공 지식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유사한

업무를 부과할 수 있는 기관

- 체계적인 운영(지도) 계획이 마련된 기관

- 학생 교육, 지도 및 관리를 전담할 교육 담당자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

- 학생의 보건·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실습기관 인정 요건



1. 학생 전공과 무관한 현장실습학기제

2. 협약 또는 문서를 근거로 하지 않는 현장실습학기제

3. 1일 8시간, 1주 5일, 1개월 미만 운영(단, 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기준으로 운영 가능)

4. 실습기관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업(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 선발하는 경우

5. 학교와 무관한 (조기)취업,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

6.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 형태 교육과정 등

7. 별도 법령 등에 따른 의무 실습 형태 및 교육과정

-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예) 사회복지 현장실습, 간호 실습, 학교 현장실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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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학기제 제외 대상



실습기관 불인정 대상

-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한 기업(기관)(1인 사업장 예외 없음)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체납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사업장 내 성희롱 등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 소비, 향락 업체,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 업체

- 계절적, 일시적 인력 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 및 다단계 판매 업체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등

- 학생이 소속된 학교 및 산학협력단

※ 학교 및 산학협력단과 다른 사업자등록번호의 센터, 연구소 등은 실습기관 인정

※ 학교기업(농생명EM환경연구센터)은 실습기관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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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실습지원비 산출 기준 및 산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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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원비 산출 기준>

￭ 월 단위 실습 시간 수

= (주 단위 실습 시간 수÷7)×(365÷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 직무 수행 실습 시간 비율

= (1–직무 관련 교육 시간 비율)의 소수점 둘째 자리 값(셋째 자리 올림 값)

￭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월 단위 실습 시간×직무 수행 실습 시간 비율×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연장 실습 시간에 대한 실습지원비

= 연장 실습 시간 수×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1.5

￭ 실습 시간 산출

일 실습 시간 수 6시간 7시간 8시간

주 실습 일수 5일 5일 5일

1주 1일 유급 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 시간 수

6시간 7시간 8시간

주 단위 실습 시간 수 36시간 42시간 48시간

월 단위 실습 시간 수 157시간 183시간 209시간



실습지원비 산출 기준 및 산출 사례(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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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원비 산출 사례>

￭ 실습 기간별 실습지원비 산출
- 직무 수행 실습 시간 비율 100%, 75%, 2025년 시간급 최저임금액 10,030원 기준

※ 전주대학교는 월 단위 현장실습학기제만 운영(3개월 2주 예외)

기간
(출근 일수)

6시간 7시간 8시간

100% 75% 100% 75% 100% 75%

1개월
(20일 이상)

1,574,710원 1,181,033원 1,835,490원 1,376,618원 2,096,270원 1,572,203원

2개월
(40일이상)

3,149,420원 2,362,065원 3,670,980원 2,753,235원 4,192,540원 3,144,405원

3개월
(60일 이상)

4,724,130원 3,543,098원 5,506,470원 4,129,853원 6,288,810원 4,716,608원

3개월 2주
(70일 이상)

5,446,290원 4,084,718원 6,348,990원 4,761,743원 7,251,690원 5,438,768원



실습지원비 산출 기준 및 산출 사례(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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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원비 산출 사례>

￭ 실습 기간별 실습지원비 산출
- 직무 수행 실습 시간 비율 100%, 75%, 2024년 시간급 최저임금액 9,860원 기준

※ 전주대학교는 월 단위 현장실습학기제만 운영(3개월 2주 예외)

기간
(출근 일수)

6시간 7시간 8시간

100% 75% 100% 75% 100% 75%

1개월
(20일 이상)

1,548,020원 1,161,015원 1,804,380원 1,353,285원 2,060,740원 1,545,555원

2개월
(40일이상)

3,096,040원 2,322,030원 3,608,760원 2,706,570원 4,121,480원 3,091,110원

3개월
(60일 이상)

4,644,060원 3,483,045원 5,413,140원 4,059,855원 6,182,220원 4,636,665원

3개월 2주
(70일 이상)

5,353,980원 4,015,485원 6,241,380원 4,681,035원 7,128,780원 5,346,585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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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학기제 운영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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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수요조사

- 학교 주도형: 실습기관의 참여 의사 확인 후 실제 운영계획서 제출

요청 등 참여 의뢰에 관한 사항은 상호 간의 공적 문서 또는 공고문

등에 근거하여 운영

- 실습기관 주도형: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관한 운영

계획 및 세부 사항을 수립하여 해당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학교를

지정하거나, 모집하는 형태. 공문 또는 공고문을 통해 수요조사 진행

- 실습기관 주도형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만 운영 가능

2단계: 운영계획서 제출 및 협의 확정

- 필수 구성 사항: 실습 기간, 실습 시간, 관련 전공, 인원, 학년, 직무 내용,

운영 계획, 실습지원비, 기타 지원 사항, 현장 교육 담당자 등

- 운영계획서는 일반 교과목 수강 시 수업계획서를 확인하고 학생들이 수강

신청하는 것과 동일하게 실습기관별 운영 계획을 학생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학생들이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함→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보장

- 1단계와 2단계는 공문 또는 공고문을 기반으로 동시에 운영 가능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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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학생 선발

- 서류 전형(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면접 전형, 학교 추천 방법으로 학생 선발

- 가급적 실습기관 면접 전형으로 학생 선발 권장

6단계: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및 사전 교육

- 사전 교육(오리엔테이션):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에 따라 필수적으로 인지

또는 숙지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운영 기준 및 방법, 준수 사항, 수강신청 및

학점 인정 등에 관한 사항 안내,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실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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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 산재보험 가입: 실습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가입 권장

※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를 산재보험 가입 후 1주일 이내 학교에 제출

- 산재보험 가입 신고 기한 기준을 준수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실습 기간이 1~2개월 등 짧은 기간일 경우 산재보험 가입 여부

실습 기간 종료 후 또는 종료 단계에 확인 가능

→ 실습 기간이 1~2개월인 경우 실습 종료 후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

(inSTAR 업로드)

- 1인 사업자(장)의 경우도 사업자 외 현장실습생이 근로자로 간주되어

적용되므로 학생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

- 태권도장, 미용실 등 예외 없이 모두 산재보험 가입 대상

- 건설업, 건축 업종으로 분류되어 산재보험 일괄 적용이 되는 경우

개별 산재보험 가입이 안되며, 개인별 가입 여부가 표기되지 않음

→ (건설)현장별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으로 산재보험 가입 증명

- 국내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산재보험과 상해보험 필수 가입

- 국외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상해보험(해외 여행자 보험) 필수 가입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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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현장실습학기제 협약 체결

- 현장실습학기제 시작 전 또는 시작일까지‘학교-실습기관-학생’

3자 간 협약 체결 의무

-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시되는 방학(계절학기) 과정, 학기 과정의 학기 단위로

체결되어야 하나, 방학·학기 연계 과정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방학+학기

연계 과정으로 연속되는 학기를 포함하여 하나의 협약서로 체결 가능

- [별지 제2호 서식]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협약서를 내용의 임의 수정

및 변경, 누락 없이 활용하여야 하고, 학생이 많을 경우에만 별지 구성 가능

10단계: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및 관리

- 실습기관, 학생과의 주기적인 업무 연락(전화, 이메일, 방문 등)



2024학년도 동계 운영 절차 및 일정

운영 절차 운영 일정 비고

1. 실습기관 선정 ~참여 신청 이전 - 학과, 교수, 센터에서 학생과 실습기관 연결 및 확정

2. 참여 신청(학생) 2024. 11. 18.(월)~12. 18.(수)
- 온라인(inSTAR)에서 참여 신청서 작성

실습기관, 실습 기간 등이 확정된 학생만 참여 신청!

3. 지도교수 승인 및 학과 확인
(지도교수, 학과)

2024. 11. 27.(수)~12. 19.(목)
- 온라인(웹종합정보시스템)에서 승인 및 확인 처리

(지도교수가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선택 및 승인)

4. 오리엔테이션 개최(센터, 학생)
1차: 2024. 12. 10.(화) 18:00(온누리홀)

2차: 2024. 12. 23.(월) 14:00(예술관 리싸이트홀)
- 대상: 실습생(신청 예정 학생 포함)   - 장소: 온누리홀
- 2회 중 1회 의무 참석

5. 현장실습학기제 실시(학생) 2024. 12. 23.(월)~2025. 3. 2.(일)
- 시작 전 또는 시작일까지 3자 간 협약 체결 완료(협약서 3부)
- 실습 기간(출석 일수): 1개월(20일 이상) 또는 2개월(40일 이상)

6. 지도교수 방문지도 및
실습생 운영 중간 점검 실시

실습 기간 중
- 지도교수: 방문지도 의무 실시(신규 실습기관은 현장 점검 병행)
- 실습생: 운영 중간 점검 의무 실시(inSTAR)

7. 계절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센터) 2025. 1. - 센터에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일괄 수강신청 및 등록

8. 사전 서류 제출
(학생/실습기관, 학과)

(학생→학과) 실습 시작 후 7일 이내
(학과→센터) 실습 시작 후 14일 이내

- 사전 서류: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3부, 운영 계획서 1부
(신규 실습기관은 사전 서면 점검서, 사업자 등록증 추가 제출)

9. 주간 보고서, 중간 점검서
종합 보고서, 만족도 평가 작성
및 산재보험 증빙 서류 업로드(학생)

주간: 매주
중간 점검서: 실습 중

종합, 만족도, 산재: 종료 후 7일 이내
- 실습생이 직접 inSTAR에서 작성 및 저장

10. 현장실습학기제 서류 제출
(학생, 실습기관)

사전 서류: 실습 시작 후 7일 이내
결과 서류: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 사전 서류: 협약서, 운영 계획서, 사전 서면 점검서, 사업자 등록증
- 결과 서류: 출석부 및 평가표, 설문조사서, 학생 결과 보고서
- 실습기관 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학생 결과 보고서는 inSTRA에 입력 및 저장

11. 교통비 지급, 실습비 환급(센터) 2025. 2.~ - (1개월) 3학점, 200,000원 / (2개월) 6학점, 400,000원

12. 제출 서류 확인 및
실습기관 평가 점수 입력(학과)

~2025. 3. 6.(목)
- 실습기관 서류 및 학생 결과 보고서 학과 확인
- 실습기관 평가 점수 입력(웹종합정보시스템)

13. 지도교수 평가 점수 입력(지도교수) ~2025. 3. 12.(수) - 지도교수 평가 점수 입력(웹종합정보시스템)

14. 결과 서류 확인(센터) ~2025. 3. 10.(월)~3. 31.(월) - 학생별, 실습기관별 서류 제출 여부 및 이상 여부 확인

15. 학점 부여(센터) 2025. 4. 초순 - 1개월 3학점, 2개월 6학점

16



2024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안내 사항

현장실습학기제 신청 자격 준수

17

- 신청일 기준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만 신청 가능(3, 4학년)

- 휴학생, 졸업 유예 학생, 4학기(2학년 2학기) 이수 예정 학생 신청 불가

- 8학기생이 졸업 탈락 등 사유로 2025년 2월 졸업하지 않을 시 신청 가능

※ 실습기관, 실습 기간, 지도교수 등이 확정된 후 신청 가능

2025년 2월 졸업 예정자 참여 불가

- 실습 기간 [2024. 12. 23.(월)~2025. 1. 22.(수)]과

졸업 사정 기간[2025. 1. 21(화)~2. 3.(월)이 중복되어

졸업 사정 시간 이전 학점 부여 불가하므로 동계 실습 참여 불가

※ 졸업 탈락자, 졸업 유예 예정 학생(2025년 2월 이후 졸업자)은 참여 가능



2024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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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포기, 변경 사항 발생 시 처리 방법

- 중도 포기 또는 변경 사항(실습기관, 실습 기간, 지도교수) 발생 시

즉시 센터에 유선 연락하여 중도 포기 또는 변경 가능 여부 확인

- 중도 포기, 변경 가능 시 inSTAR에 중도 포기 신청서 또는 변경 신청서 작성

- 수강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실습 기간 변경 절대 불가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및 등록

- 2025. 1. 초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에 한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수강신청 및 등록 처리 예정

1. 일시 및 장소: (1차) 2024. 12. 10.(화) 18:00  온누리홀,

(2차) 2024. 12. 23.(월) 14:00  예술관 리싸이트홀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의하여 오리엔테이션 등의

사전 교육 이수는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및 학점 이수의 필수 조건

실습생 오리엔테이션 필수 참석



2023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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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학기 교과목 수강 관련 확인

- 실습 기간 중에는 계절학기 교과목(원격 강좌 제외) 수강 불가능

→ 계절학기 수강 기간과 실습 기간 중복 여부 확인

- 계절학기 수강 가능 학점 초과 여부 확인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학점을 포함하여 확인해야 함)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및 등록

- 2025. 1. 초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에 한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계절학기 일괄 수강신청 및 등록 처리 예정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학점 계절학기 최대 수강 가능 학점

1개월 2개월 2015학번 이전 2016학번 이후

3학점 6학점 9학점 6학점



2024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안내 사항

20

연수비(교통비) 지급

1. 지급 목적: 실습 기간 동안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실습생의 경제적 부담(교통비, 식비, 숙박비)을 일부 완화하고자 함

2. 지급 금액

가. 국내·국외: (1개월) 200,000원, (2개월) 400,000원

나. 국외: 왕복 항공료 실비 추가 지원(1,000,000원 이내, 이코노미 좌석)

- 항공료 영수증 및 티켓 증빙 제출(~2025. 3. 7.(금), kimsh@jj.ac.kr)

3. 지급 시기: 2025년 2월 中

(대학→실습기관) 실습지원비 환급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2021. 7. 6.)에 의하여

실습기관에서 실습생에게 월 환산 기준 최저임금액 100% 이상 지급 시

희망 실습기관에 한하여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의 25% 환급(2025. 2.)

센터 안내 문자 발송 시 반드시 내용 확인(063-220-4612)

mailto:practice@jj.ac.kr


현장실습학기제 신규 실습기관 현장 점검 의무화

21

- 신규 실습기관이 화학물 및 유해 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이거나, 제조ㆍ생산

활동 등이 실습 내용으로 포함된

사업장 등인 경우 사전 현장 점검을

반드시 실시

- 사전 현장 점검 대상이 아닌 신규

실습기관은 사전 현장 점검을 하거나,

서면 점검을 통한 확인 후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 중 반드시 현장 점검을

실시

- 신규 실습기관에서는 운영계획서

제출 시 [매뉴얼 제1호 서식] 사전

서면 점검서(신규 실습기관용)를

필수적으로 작성 제출



현장실습학기제 학생 지원 내용

지원 사항 지원 내용

연수비(교통비)
- 국내·국외: (1개월) 200,000원, (2개월) 400,000원

- 국외: 왕복 항공료 실비 추가 지원(1,000,000원 이내, 이코노미 좌석)

계절학기 등록금
-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등록금 전액 장학 처리

- 장학 처리 금액: 24만원(3학점, 1개월) 또는 48만원(6학점, 2개월)

계절학기 학점

상해보험 가입
- 실습 기간 상해보험 가입

※ 산재보험: 실습기관 가입(필수)

22

교과목명 인정 학점 이수 구분

표준국내현장실습(1개월) 3학점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표준국내현장실습(2개월) 6학점

표준국외현장실습(1개월) 3학점

표준국외현장실습(2개월) 6학점



현장실습학기제 신청 절차(온라인 inSTAR)

inSTAR 로그인→현장실습 선택
※ 반드시 실습기관이 확정된 경우에만 신청(실습기관 미확정 시 신청 불가)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신청은 상해보험 가입 및 협약 체결을 위하여

반드시 실습 시작 5일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함
(예시: 현장실습 시작일-2024. 6. 24.(월) /신청 가능 기한-2024. 6. 19.(수)

23



현장실습학기제 신청 절차(온라인 inSTAR)

서약서/개인정보 동의 선택→전체 동의→저장

24



현장실습학기제 신청 절차(온라인 inSTAR)

참여 신청서 작성 선택 → 팝업 공지 확인

현장실습학기제 매뉴얼을 참조하여 참여 신청!

25



참고: 현장실습학기제 신청 절차(온라인 inSTAR)

추가 버튼 클릭 → 팝업 공지 확인

26



참고: 현장실습학기제 신청 절차(온라인 inSTAR)

현장실습학기제 구분 선택: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27



현장실습학기제 신청 절차(온라인 inSTAR)

실습기관 입력→국내/국외 선택(국외 선택 시 국가 선택)

※ 실습기관이 검색되지 않을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송부(학생 또는 실습기관)
→실습기관 등록(센터)→실습기관 검색 및 현장실습 신청 가능(학생)

- 이메일: kimsh@jj.ac.kr → 송부 시 학과, 이름, 연락처 기재
- 팩 스: 063-220-4613, 송부 후 센터에 유선 연락
- 문 의: 063-220-4611, 4612

28



현장실습학기제 신청 절차(온라인 inSTAR)

※ 현장실습학기제 지도교수는 실습생의 학과 지도교수, 실습생의 학과장, 

실습생의 학과 교수(전임교원) 중 가능

지도교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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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학기제 신청 절차(온라인 inSTAR)

실습 기간 선택(1개월 또는 2개월)→실습 시작일 입력, 
실습 종료일 자동 세팅

30



현장실습학기제 신청 절차(온라인 inSTAR)

오리엔테이션 참석 일자 선택
→ 1차, 2차 중 선택 참석, 참석하지 않을 시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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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학기제 신청 절차(온라인 inSTAR)

비상 연락망 및 관계 입력

32

※ 비상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관계(가족, 지인) 입력
※ 본인 연락처 입력 금지



현장실습학기제 신청 절차(온라인 inSTAR)

실습기관 선정 방법 선택
- 지도교수 또는 학과를 통한 실습기관 선정: “지도교수(학과)” 선택
- 현장실습지원센터를 통한 실습기관 선정: “센터” 선택
- 커플링사업단을 통한 실습기관 선정: “커플링사업단” 선택
- 그 밖의 방법으로 실습기관 선정:“기타” 선택

33



현장실습학기제 신청 절차(온라인 inSTAR)

34

연수비(교통비) 지급 신청
- 실습생 본인의 계좌 번호를 입력, 확인

- 지급 금액

① 국내·국외: 1개월 200,000원, 2개월 400,000원(정액 지급)

② 국외: 왕복 항공료 실비 추가 지원(1,000,000원 이내, 이코노미 좌석)

- 지급 시기: 2025년 2월



현장실습학기제 신청 절차(온라인 inSTAR)

내용 작성 후 저장 버튼 클릭→지도교수님, 조교 선생님께 방문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현장실습학기제 승인 요청

※ 지도교수님, 조교 선생님께서 승인 처리 후 센터 최종 승인(선발) 처리
위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최종 선발 처리, 서류 확인 가능

※ 지도교수님께서 이수 구분(전공선택, 자유선택) 결정 후 승인35



중도 포기 신청 방법

현장실습학기제 페이지 접속→중도 포기 신청 선택→중도 포기 항목 선택
→중도 포기 사유 작성→중도 포기 신청 버튼 클릭

※ 중도 포기 신청은 반드시 지도교수님, 학과 조교 선생님, 센터 상의 후 진행할 것

36

①

④

②

③



현장실습학기제 서류 작성 및 제출 방법

학생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업로드(inSTAR)  

- 주간 보고서: 매주 1회 작성

- 운영 중간 점검서: 실습 중 작성

- 종합 보고서: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작성

- 만족도 조사: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작성

- 산재보험 증빙 자료: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업로드

※ 산재보험 증빙 자료

- 일반 업종: 개인별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건설업(건축업): 실습기관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또는 산재보험료 납입 영수증

- 산재보험 가입 불가 사업장: 가족 회사(부모님 운영 회사)

실습기관 서류 양식 확인 방법

- 실습기관 서류는 inSTAR→현장실습학기제→현장실습학기제 참여 내역 조회

→기관 출력물에서 출력 또는 다운로드(공지사항 게시글 내 한글 첨부 파일 활용 가능)

서류 미제출 시 학점 부여, 연수비(교통비) 지급 불가
37



- 실습기관에서 작성한 원본 서류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

- 실습기관 작성 서류 중 ①, ②, ⑤는 실습 시작일로부터 1주 이내 제출하고,

③, ④는 실습 종료일에 수령하여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 동일 실습기관에서 2인 이상 현장실습 진행 시 ③ 평가표 및 출석부만

개별적으로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는 대표 학생이 제출 가능

실습기관 서류 종류

①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3부

② 현장실습 운영 계획서

(신규 실습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전 서면 점검서 첨부)

③ 현장실습 평가표 및 출석부

④ 현장실습 설문조사서

⑤ 사전 서면 점검서(신규 실습기관용)

현장실습학기제 서류 작성 및 제출 방법

38

실습기관 서류 제출 방법



단과대학 확인 사항

실습 시작 전: 현장실습학기제 서류 제출

39

- 실습기관 서류는 사전 서류와 결과 서류로 나누어 원본 제출(2회 제출)

- 사전 서류: ①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3부, ② 운영 계획서

※ 신규 실습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⑤사전 서면 점검서’첨부

- 결과 서류: ③ 평가표 및 출석부, ④ 설문조사서, 학생 결과 보고서

- 실습 시작일에 따른 사전 서류 제출 기한(단과대학→센터)

순 실습 시작일 사전 서류 제출 기한

1 2024. 12. 23.(월)~12. 29.(일) ~2025. 1. 3.(금)

2 2024. 12. 30.(월)~2025. 1. 5.(일) ~2025. 1. 10.(금)

3 2025. 1. 6.(월)~1. 12.(일) ~2025. 1. 17.(금)

4 2025. 1. 13.(월)~1. 19.(일) ~2025. 1. 24.(금)

5 2025. 1. 20.(월)~1. 26.(일) ~2025. 1. 31.(금)

6 2025. 1. 27.(월)~2. 2.(일] ~2025. 2. 6.(목)



현장실습 페이지 접속→현장실습학기제 참여 내역 선택

실습기관 서류①

40

학생 보고서 작성 방법

학생 보고서②

운영 중간 점검 건의 사항 발생 시 센터에서 피드백



현장실습 페이지 접속→현장실습학기제 참여 내역 선택→주간 보고서 선택

※ 실습 중 매주 작성

※ 보고서 작성 시 inSTAR 기본 로그인 시간이 30분이므로(30분 후
자동 로그아웃) 한글 파일로 먼저 작성 후 해당 칸에 복사, 붙여 넣기

41

학생 보고서 작성 방법(주간 보고서)



① ②

42

학생 보고서 작성 방법(주간 보고서)

1. 요일별 실습 내용 및 느낀 점 작성
- 작성 내용 지도교수 및 학과 확인

2. 내용이 불충분할 시 재작성 요청
- 매일 동일한 내용으로 짧게

작성한 경우(예: 어제와 같은
일을 했다/회사 000 교육 실시/         
사무 보조 등)

- 내용을 베껴서 쓴 경우

3. 추가-저장 버튼 반복 클릭 시
주차 누적 생성 및 입력 가능

- 내용을 입력하지 않을 시 저장 불가

4. 실제로 일한 기간, 주차 요일에
맞추어 작성

5. 1개월 20일 이상, 2개월 40일 이상
실제 출석일을 기준으로 작성



현장실습 페이지 접속→현장실습학기제 참여 내역 선택→운영 중간 점검서 선택
→문항별 해당 항목 선택 또는 내용 입력→저장

43

학생 보고서 작성 방법(운영 중간 점검서)



현장실습 페이지 접속→현장실습학기제 참여 내역 선택→종합 보고서 선택

44

학생 보고서 작성 방법(종합 보고서)

※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입력

※ 보고서 작성 시 inSTAR 기본 로그인 시간이 30분이므로(30분 후
자동 로그아웃) 한글 파일로 먼저 작성 후 해당 칸에 복사, 붙여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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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보고서 작성 방법(종합 보고서)

1. 각 항목별로 500자 이상 작성

- 띄어쓰기, 이모티콘 등 글자 수 제외

- 작성 내용 지도교수 및 학과 확인

2. 내용이 불충분할 시 재작성 요청

3. 현장실습학기제 보고서는 시험

답안지와 동일함

(지도교수 보고서 검토 후 평가) 

※ 충실히 작성할 것!

4. 현장실습학기제 사진 첨부(의무)



현장실습 페이지 접속→현장실습리스트 조회→산재보험 업로드 선택
→업로드할 파일 선택(파일 형식: PDF, JPEG, PNG)→업로드

※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업로드

①

②

③

④ 업로드
파일 확인

46

학생 보고서 작성 방법(산재보험 증빙 자료)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내용 확인 방법

47

학생 보고서 작성 방법(산재보험 증빙 자료)

1. 신청인 정보(성명, 생년월일) 확인
- 실습생 이름, 생년월일 확인

2. 사업자 명칭 확인
- 실습기관명 확인

3. 취득일/전근일 확인
- 실습 시작일 확인

4. 상실일 확인
- 실습 종료일 확인
- 상실일은 기재되지 않아도 인정

5. 파일 업로드 및 저장

※ 단, 건축 업종 또는 건설업인 경우
실습기관‘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또는‘산재보험료 납입 영수증’
업로드 가능



현장실습 페이지 접속→만족도 평가 선택

※ 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입력
48

만족도 평가 입력 방법

②

①



문항별 해당 항목 선택 또는 내용 입력→저장

49

만족도 평가 입력 방법



- 실습기관에서 작성한 원본 서류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

- 실습기관 작성 서류 중 ①, ②, ⑤는 실습 시작일로부터 1주 이내 제출하고,

③, ④는 실습 종료일에 수령하여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 동일 실습기관에서 2인 이상 현장실습 진행 시 ③ 평가표 및 출석부만

개별적으로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는 대표 학생이 제출 가능

실습기관 서류 종류

①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3부

② 현장실습 운영 계획서

(신규 실습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전 서면 점검서 첨부)

③ 현장실습 평가표 및 출석부

④ 현장실습 설문조사서

⑤ 사전 서면 점검서(신규 실습기관용)

실습기관 서류 확인 방법

50

실습기관 서류 제출 방법(실습생)



실습기관 서류 확인 방법(①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1

-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는 실습기관,

대학, 학생 간 실습에 대한 협약을 체결

하는 문서로 반드시 3부 작성 및 제출

- 실습 학기, 실습기관, 실습 기간 확인

- 실습 시간 및 실습 요일 기재

- 실습지원비 기재

→ 가. 실습기관 실습지원비 기재

(월 단위인지 주 단위인지 체크,

세전 실습지원비, 지급 시기 기재)

→ 라. 실습기관에서 실습생에게

월 최저임금액 100% 이상 실습지원비

지급 시 월 최저임금액의 25% 환급

※ 실습지원비 ≠ 연수비(교통비)51



실습기관 서류 확인 방법(①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확인('체결하며, 가입한다' 또는

'체결하지 않으며, 가입하지 않는다'로만 작성 가능)

- 협약 체결일은 실습 시작 전 또는

실습 시작 당일로 작성

(실습 시작 일주일 이전 권장)

- 학교, 실습기관, 학생 정보 확인

→ 실습기관명, 주소, 대표자명 작성 후

실습기관 직인 또는 대표자 도장 날인

(직인, 도장 위조 시 법적, 행정적 제재)

→ 학생 정보 확인 후 서명

→ 학교 직인은 실습 종료 후 날인하여

등기 발송 예정

※ 반드시 실습기관 직인 날인,

학생 서명을 완료한 3부 제출!52



실습기관 서류 확인 방법(②운영 계획서)

- 실습기관 정보, 근로 형태, 실습생 선발

방법 등 현장실습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작성

- 상세 운영 계획은 [붙임1] 운영 계획 및

직무 기술서에 작성

- 신규 실습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반드시 첨부

- 날짜는 실습 시작 2주~1개월 전으로

작성(예: 실습 시작일이 7월 26일인

경우 6월 26일~7월 12일로 작성)

- 실습기관명 기재 후 직인 날인

또는 실습기관 관리자 서명

53



실습기관 서류 확인 방법(②운영 계획서)

- 실습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 작성

→ 운영 과정, 운영 유형, 실습 시간, 

실습 요일, 실습지원비 등 작성

→ 현장 교육 담당자 정보 작성

- 실습 직무 관련 내용 작성

→ 부서명, 직무명, 교육 목표, 직무 개요, 

운영/지도 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

→ 직무 사항의 구체성 반영

→ 형식적으로 작성, 지킬 수 없는 계획

수립, 실습 직무 외의 업무 사항

발생 시 현장실습학기제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며 향후 노동 문제

등으로 확대 가능

- 실습생 요건 작성

→ 희망 전공, 학년, 성적, 요구 역량 등
54



실습기관 서류 확인 방법(②운영 계획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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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서류 확인 방법(②운영 계획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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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서류 확인 방법(③평가표 및 출석부)

- 학생 정보, 평가 점수, 평가 의견, 

피드백 작성 내용 등 확인

- 실습기관 평가자 확인은

서명 혹은 날인 가능

- 실습기관에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 후 70점으로 환산,

지도교수 100점 만점으로

평가 후 30점으로 환산하여

총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만 이수(PASS)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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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서류 확인 방법(③평가표 및 출석부)

- 주차에 따른 실습 진행 날짜를 기재한 후

출결 내용(출석, 지각, 결석, 휴일) 작성

- 주차별 출석 일수, 결석 일수, 휴일 일수를

산출하여 주차별 출결 일수 합계가 7일이

되도록 작성

- 출석 일수, 결석 일수, 휴일 일수 합계를

계산하여 작성(출석 일수 합계는 반드시

의무 출석 일수를 초과하여야 함)

- 현장실습학기제를 실시하지 않은

(공)휴일 및 참정권 행사일, 예비군 훈련일, 

실습기관 휴무일, 휴일 등은

출석 일수에서 제외

- 의무 출석 일수: (1개월) 20일 이상,

(2개월) 40일 이상58



실습기관 서류 확인 방법(④설문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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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학기제 진행과 관련하여

실습기관 설문조사 진행

- 문항별로 해당 항목에 체크, 작성



실습기관 서류 확인 방법(⑤사전 서면 점검서: 신규 실습기관)

- 신규 실습기관에 한하여 제출

- 운영 계획서 제출 시 사전 서면 점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신규 실습기관이 화학물 및 유해 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이거나, 제조ㆍ생산

활동 등이 실습 내용으로 포함된

사업장 등인 경우 사전 현장 점검을

반드시 실시

- 사전 현장 점검 대상이 아닌 신규

실습기관은 사전 현장 점검을 하거나,

서면 점검을 통한 확인 후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 중 반드시 현장 점검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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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조회 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접속
→ 개인‘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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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otal.kcomwel.or.kr/


참고: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조회 방법

2.‘확인’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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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조회 방법

3.‘개인’선택 →‘일반 근로자’선택 →‘공동인증서 로그인’클릭
→ 로그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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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조회 방법

4.‘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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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조회 방법

5-1.‘산재’선택 → ‘상용 ’선택 →‘조회’선택

65

※‘상용’선택하여 조회
불가한 경우

‘일용’선택하여 조회

※ ‘상용, 일용’모두 조회
불가한 경우는
산재보험 미가입한 경우



참고: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조회 방법

5-2. 화면 아래쪽으로 이동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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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조회 방법

6.‘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확인 → 캡쳐하여 사진 또는 PDF 파일 저장
→ 제출(inSTAR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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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방법>

1. 신청인 정보(성명, 생년월일) 확인

- 실습생 이름, 생년월일 확인

2. 사업장 명칭 확인

- 실습기관명 확인

3. 취득일/전근일 확인

- 실습 시작일 확인

4. 상실일 확인

- 실습 종료일 확인

- 상실일은 기재되지 않아도 인정

※‘상용’선택하여 조회 불가한 경우
‘일용’선택하여 다시 조회

※‘상용, 일용’모두 조회 불가한
경우는 산재보험을 미가입한 경우
→실습기관에 산재보험 가입 요청



문의처

·위 치: 스타센터 242호(진로취업지원실 옆) 현장실습지원센터
·연락처: 전 화 063)220-4611, 4612 / 팩 스 063)220-4613

이메일 kimsh@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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